
인천 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 에 한 례 일부

개 례안 심사보고

2009. 12. 24(목)

문교사회 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9. 28

나. 제 안 자 : 인천 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9. 9. 28

라. 상정일자 : 2009. 10. 12(제177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 원회)

○ 제안설명 : 문화 체육국장 황의식

○ 검토보고 : 문교사회 문 원 유한경

○ 질의 토론

○ 심사결과 : 보류

  【2009. 12. 18 (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교사회 원회)】

○ 질의 토론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송도 컨벤시아 운 활성화 주변 컨벤션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를

하여 송도 컨벤시아의 임 료 감면 할인 범 를 확 하고자 함.



나. 주요내용

○ 임 료 감면행사 상 범 를 인천 역시 주최․주 행사에서 송도

컨벤시아 활성화를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 (안 제5조)

○ 시장 임 료 감면 할인 범 확 (안 별표 1)

- 시장 면 표기에 있어 설계면 (벽 심선붙의 면 )과 유효면

(기둥이나 벽면 미포함)의 혼란방지를 해 표기 삭제

- 시장의 기본 리비(200원/㎡)를 기본임 료에 통합하여 징수

- 기간별 차등률 규정을 신성하여 30일 이상 시장 사용시 50% 할인

(다만, 12월, 1월, 2월, 7월, 8월 행사에 한함)

- 행사 개최와 련한 시설의 장치 철거시 1일 4시간을 무료제공

토록 시간외 임 료 조정

3. 문 원 검토보고 요지

인천 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 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

10월에 개 하여 운 인 송도컨벤시아가 가동율 하 등으로 운 에

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 료 감면 범 의 확 를 통해 규모 국제회의

시산업을 유치하여 송도컨벤시아의 수익구조 개선과 인천의 시․

컨벤션산업을 활성화하기 한 것으로, 2009년 9월 28일 인천 역시장이

제출한 조례안 임.

  임 료 감면행사 상범 확 (안 제5조)

○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송도컨벤시아의 임 료 감면범 를

“인천 역시에서 주최 주 하는 행사”에서 “컨벤시아 운 활성화를

해 필요한 경우”로 확 하 음.

○ 이는 그 동안 에서 주최․주 하는 행사 이외에 민간에서 주최하는

행사 에서 인천의 문화, , 이벤트 산업 등 연 산업의 발 과

경제 효과가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, 임 료를 감면할 수 있는



규정이 없어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이를 해소하기

한 조치로 단됨

※ 인천시 주최․주 행사 임 료 감면 황 : 「붙 임」

○ 재 개 기이기는 하나, 송도컨벤시아의 시장 가동률은 40.2%로

수도권에서 경쟁 계에 있는 코엑스나 킨텍스에 비해 가동율이 상

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에 따라 컨벤시아의 수익구조에

도 좋지 않은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됨.

<주요 컨벤션센타 시장 가동율 황>

구 분

수 도 권 기 타 지 역

COEX
(서울)

KINTEX
(고양)

컨벤시아
(인천)

BEXCO
(부산)

EXCO
( 구)

KDJ센타
( 주)

CECO
(창원)

가동율(%) 62.2 53.8 40.2 60 72.1 63.2 48.6

<출처 : 진흥과, 타시도 컨벤션센터 2007년 기 , 송도컨벤시아 2009년 기 >

○ 한, 국 주요 컨벤션센터의 시장 임 료는 각 센터별 특성

정책에 따라 책정되었으나, 임 료 할인은 송도컨벤시아에서 시행하고

있는 월별 차등할인 등 이외에도 사장의 권한으로 추가할인을 시행

하고 있어 송도컨벤시아가 他 시․도 컨벤션센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

떨어지는 것으로 단됨.

<주요 컨벤션센타 시장 임 료 황>

(단 : 원/㎡, 일)

구 분

수 도 권 기 타 지 역

COEX
(서울)

KINTEX
(고양)

컨벤시아
(인천)

BEXCO
(부산)

EXCO
( 구)

KDJ센타
( 주)

CECO
(창원)

시장
임 료

1,600 1,500 1,200 1,000 1,000 1,000 1,200



<주요 컨벤션센타 시장 임 료 할인정책>

구 분
할 인 정 책

비고
계 할인 기간할인 추가할인 기타 정책(장기이벤트행사)

COEX

(서울)

30%(1,12월)

20%(2,7,8월)
없음 사장 결 -할인율 행사별 의

KINTEX

(고양)

30%

(1,2,7,8,12월)
없음 사장 결

-임차료 무상 제공,

사후 입장료수입으로 체

-장기 이벤트 ㎡당 단가 1,500원→900원

(40% 할인) 조정

BEXCO

(부산)

40%(7,8월)

30%(1,2,3,12월)
없음 사장 결 -할인율은 행사별 의

EXCO

( 구)

40%(7,8월)

30%(1,2,12월)

60일이상

50%
사장 결

-임차료 무상 제공,

사후 입장료수입으로 체

-할인율은 행사별 의

KDJ센터

( 주)

40%(7,8월)

30%(1,2,12월)
없음 사장 결

-임차료 무상 제공,

사후 입장료수입으로 체

-타도시 인구비율을 고려해 추가 할인

CECO

(창원)

80%(3월)

50%(1,2,7,8,12월)

50일이상

40%

탁사장

결

-계 할인 기간 할인

( 복할인 가능)

송도

컨벤시아

40%(7,8월)

30%(1,2,12월)
없음 없음

-계 할인 규모 할인

( 복할인 불가)

○ 이에, 송도컨벤시아 운 활성화를 해 임 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

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국제 시 국제회의, 각종 문화 술 행사를

더욱 많이 유치함으로써 송도 컨벤시아의 인지도를 높이고, 지역경제

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 됨.



  시장 임 료 감면 할인범 확 등 (안 별표 1)

○ [별표 1]에서는 시장의 면 표기를 삭제하 고, 1층 시장의 임

료를 1,200원에서 1,400원으로 상향 조정하 으며, 30일 이상 시장을

사용할 경우, 50%를 할인하는 기간별 차등율을 신설하 음.

○ 시장 면 표기 삭제는 행 조례상 [별표 1] 「 시장 임 료」에서

시장의 면 을 8,503㎡으로 표기하 으나, 「송도컨벤시아 운 규정」에

서는 제1, 제2 시장의 면 을 각각 4,208㎡로 표기하여 87㎡의 차이

가 있으므로 설계면 과 유효면 간의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를 해

삭제한 것으로 단됨.

○ 1층 시장의 임 료를 1,200원에서 1,400원으로 인상한 것은「송도컨

벤시아 운 규정」에서 규정한 기본 리비 200원을 임 료에 포함한 것

으로 실질 인상은 없음.

한편, 동 규정 별표의 기본 리비 200원은 옥내․외 시장 임차시 ㎡당

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, 본 개정 조례안에서 1층 시장 임 료에는

포함시킨 반면, 옥외 시장 임 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1층 시장

과 같이 옥외 시장의 기본 리비를 반 하면 이용자의 임 료 납부에

한 혼선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.

<송도컨벤시아 운 규정 [별표 제1-2호]>

구 분 단 요 율 비 고

기본 리비 ㎡, 일 200원 옥내외 시장 포함

※ [별표 제1-2호]의 “기본 리비 제사용료” 기본 리비 부분만 발췌



「붙 임」

인천시 주최․주 행사 임 료 감면 황

○ 시 부분

년도 행 사 명 행사기간 정상임 료 감면 액 납부 액 비 고

합 계 126,240,000 81,046,080 45,193,920

2008 2008. 인천환경기술 9.27～10.3 58,912,000 19,440,960 39,471,040
기본임 료
50% 감면

2009
2009.인천부동산박람회 4.14～4.19 50,496,000 50,496,000 0 액감면

인천시민의날 행사 10.14～10.15 16,832,000 11,109,120 5,722,880
기본임 료
100% 감면

○ 컨벤션 부분

년도 행 사 명 행사기간 정상임 료 감면 액 납부 액 비고

2009

계 142,161,300 127,461,300 14,700,000

2009인천세계도시축 의
성공 개최를 한 시책교육

1.21~22 53,216,000 50,496,000 2,720,000

2009인천투자유치FAIR 4.16~18 14,294,150 12,894,150 1,400,000

인천세계도시축 을 통한
열린 미래 교육

6.18 18,995,350 16,795,350 2,200,000

국방 학원생 상 시장님 특강 6.24 4,626,500 3,646,500 980,000

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한
력업체 만남의 날

7.16 12,357,800 12,097,800 260,000

2010.지방공기업 산편성
기 설명회

7.16 4,223,000 3,003,000 1,220,000

인천세계도시축
자원 사자 교육

7.17 10,729,000 9,009,000 1,720,000

사회복지사한마음다짐 회 7.23 5,904,500 4504500 1,400,000

인천세계도시축
자원 사자 교육

7.24 10,729,000 9,009,000 1,720,000

경제 기극복 100만명특강 8.26 7,086,000 6,006,000 1,080,000



4. 질의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 음

나. 반 : 최만용, 박창규, 오흥철, 정종섭, 최병덕 원

6. 수정안 요지

○ [별표 1] 옥외 시장 임 료 “1일 400원/㎡”를 “1일 600원/㎡”로

수정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 (재석 원 원찬성 : 5명)

8. 기 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비표 1부.

3. 인천 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 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. 신․구조문 비표 1부. 끝.



인천 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 에 한 조례 일부

개정조례안에 한 수정안

인천 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 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

수정한다.

안 [별표 1] 옥외 시장 임 료 “1일 400원/㎡”를 “1일 600원/㎡”로 한다.



수정안 조문 비표

행 개 정 안 수 정 안

[별표 1]

시장 임 료

구분 임 료 비고

옥외 시장 400원/㎡

※ 옥외 시장 임 료 부분만

발췌

[별표 1]

시장 임 료

구분 임 료 비고

옥외 시장 1일 400원/㎡

※ 옥외 시장 임 료 부분만

발췌

[별표 1]

시장 임 료

구분 임 료 비고

옥외 시장 1일 600원/㎡

※ 옥외 시장 임 료 부분만

발췌



인천 역시조례 제 호

인천 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 에 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 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 에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“인천 역시가 주최 주 하는 행사에 하여”를 “컨벤시아 운

활성화를 해 필요할 경우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시장 임 료(제4조제3항 련)

구 분 임 료 비 고

장소별

1층 시장 1일 1,400원/㎡
08:00~20:00기

(기본 리비 포함)

옥외 시장 1일 600원/㎡

할인

할증률

월별

차등률

12월, 1월, 2월 30% 할인

월별, 규모별,기간별

할인율이 동시

용될 경우 높은

할인율 1개만 용

7월, 8월 40% 할인

규모별

차등률

체 사용시 10% 할인

1개실 일부 사용시 20% 할증

기간별

차등률
30일 이상 시장 사용시
(다만, 12월,1월,2월,7월,8월에 한함)

50% 할인

시간외

임 료

․ 과시간당 시장 기본 사용시간 (08:00~20:00) 1일 임 료의 10% 가산

다만, 시설장치 철거기간 1일당 4시간을 무료제공(이월사용 불가)

․ 시간외 임 료는 1일 임 료를 과하지 않음.



- 12 -

신․구조문 비표

행 개 정 안

제5조(임 료 감면) 시장은 인천 역시가 주최 주 하는

행사에 하여 임 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에 한 세

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임 료 감면) 시장은 컨벤시아

필요할 경우 임 료를 감면할 수 있으

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[별표 1]

시장 임 료
(단 : 원/㎡․일)

구 분 임 료 비 고

장소별
1층 시장(8,503㎡) 1,200원/㎡ 08:00~20:00 기

옥외 시장 400원/㎡

할인

할증률

월별

차등률

12, 1, 2월 30% 할인

월별, 규모별 할인율이 동시

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

1개만 용

7, 8월 40% 할인

규모별

차등률

체 사용시 10% 할인

1개실 일부
사용시 20% 할증

시간외

임 료

․ 과시간당 시장 기본 사용시간 (08:00~20:00) 1일 임 료의 10% 가산
단, 시간외 임 료는 1일 임 료를 과하지 않음.

[별표 1]

시장 임 료

구 분

장소별
1층 시장 1

옥외 시장

할인
할증률

월별
차등률

12월, 1월, 2월

7월, 8월

규모별
차등률

체 사용시

1개실 일부 사용시

기간별
차등률

30일 이상 시장 사용시
(다만, 12월,1월,2월,7월,8월에 한함)

시간외
임 료

․ 과시간당 시장 기본 사용시간 (08:0
다만, 시설장치 철거기간 1일당

․시간외 임 료는 1일 임 료를 과


